
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10] <개정 2024. 11. 12.>

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(제17조 관련)

구 분 대형 사후관리업소 중형 사후관리업소 소형 사후관리업소

1. 시설기준

 ○ 옥내작업장 300㎡ 이상 150㎡ 이상 50㎡ 이상

 ○ 수리장비 크레인이나 호이스트(2톤 

이상)　중 하나

호이스트·체인블

럭 또는 리프트(2톤 

이상)　 중 하나

 ○ 부품관리

    전산화시스템

갖출 것 갖출 것

2.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

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

따른 기계분야 산업기

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

사람
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

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

사람으로서 기계분야 

기능사는 3년 이상, 농

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

년 이상 해당 업무에 

종사한 사람

다. 기계분야는 5년 이상, 

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

상 정비 또는 수리 분

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

대형 사후관리업소

의 가목부터 다목

까지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한 명 

이상과 수리보조 

두 명 이상

대형 사후관리업소

의 가목부터 다목

까지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한 명 

이상과 수리보조 

한 명 이상

비고) 1.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.

   2. 실내 작업장은 수리·정비시설,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.

   3.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

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.

   4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업과 농업기계해체

재활용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이 표 제1호에 따른 시설ᆞ장비와 별표 8

의4 제1호ᆞ제2호에 따른 시설ᆞ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

면적 기준을 적용하며, 중복되는 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.


